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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대책

Ⅰ 추진배경

□추진배정(목적)

○『지진재해대책법』제15조.16조 및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

계획(2011～2015)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. 추진필요

○ 내진설계가 방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

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국가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학보로 지진발생시 피해저감

□ 기본방향

○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(2011～2015)에 따라 소관

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

※ 내진보강대책 매년12월 31일까지 수립(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

○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만족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

Ⅱ 내진보강 추진계획

□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

○ 공공건축물: 건축물 1개소

□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

○ 기본적으로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설계기준에 요구하는 내진성능과

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수행

○ 건축물 소요예산을 확보, 내진보강 대상.방법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안전점

검사 내진성능평가 시행



Ⅲ 내진보강 건축물 세부추진계획

□ 내진성능확보 현황 (단위:개소)

구분
내진설계

대상
내진적용

내진 미적용
내진비율

(％)
비고

소계 내진양호
내진보강

완료

내진보강

필요

계

건축물
건축 1 1 1 20

□ 2015년도 내진성능확보계획

○ 내진성능평가

-2015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내진성능평가 여부 평가

-평가후 필요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시행

○ 내진성능보강

-내진보강계획없음

-법정외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

□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

○ 1단계 내진보강 계획(11년∼15년):추진계획 없음

※내진성능평가에 의거 건축물 상태에 따라 병경

○향후내진보강 계획

(단위:개소.백만원)

구분
향후 내진보강 계획

비고
총계 2단계(16∼17) 3단계(18∼19 4단계(20∼21 5단계(22∼

계
개소 1 1

예산 50




